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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취 지

피고발인1 송 모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합니다)직원인 자로서 국가

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

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오케이민원

센터의 팀장으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 군

(이하 “채 군”)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위에 있던 자인데,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 군의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또한 피고발인4 진익철의 응접

실에서 직접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피고

발인2 김  모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밝혀 함께 처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초구청에

서 벌어진 행위들에 관한 최종책임자의 지위에 있는데, 자신의 집무실인 서

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개인 신상 정보유출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5는 청와대 민

정 수석실 소속의 신분으로, 피고발인6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찰의 신

분으로, 피고발인7과 8은 각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소

속 직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위 개인 신상 정보유출행위에 관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밝히고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발인1 송 모는 현재 강남∙서초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소속 정보관입

니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오

케이 민원센터의 팀장입니다.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는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

지는 않았으나, 본 사건 발생 시 서초구청장실 내 응접실에서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전화를 해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김종학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

발인 송 모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피고발인4 진익철은 1979년 제23회 행정

고시에 합격한 이래, 총무처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청 내무국 총무과 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비서실 실장,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국 국

장,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과장을 역임하였고, 2009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수

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출마하여 서초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현재 서초구청장으로 근무하

고 있습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25. ~ 2013. 7. 2. 피고발인6을 시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과 그 모친으로 지목된 임 모씨의 경찰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자입니다.1) 피고발인6 김 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인 경

찰의 신분으로 피고발인5의 지시를 받고 2013. 6. 25. 서초경찰서 반포지구

를 찾아가 채 모군과 임 모씨에 대한 구간 조회를 한 자입니다.2)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10.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한 자입니다3). 피고발

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3) http://www.nocutnews.co.kr/news/1213754



인8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27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시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 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조회한 자입니다

.4)5)  

2. 사건의 개요

◯ 2013. 6. 10. 피고발인1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

의 아버지 이름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6)(증

제1호증 신문기사)

- 이에 유 교육장이 채 군이 다니던 계성초등학교의 남궁순옥 교장에게 채군 

아버지 이름을 문의하였습니다.7) (증제1호증 참조)

- 남궁순옥 교장은 유 교육장에게 채 군 아버지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름이 

같다고 답해주었습니다.8)(증제1호증 참조)

◯ 같은 날인 2013. 6. 10.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도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9)(증제2호

증 신문기사) 

◯ 2013. 6. 11. 오후 2시 46분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

가 서초구청의 민원서류발급을 총괄하는 오케이 민원센터의 피고발인2 김  모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10)(증

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08.html

5)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13

6)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7)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8)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9) http://www.nocutnews.co.kr/news/1213754



제3호증의 1-3 신문기사)

- 이에 피고발인2 김  모는 전화를 받은 상태로 2시47분22초에 채 군 가족관

계등록부를 조회하였으나 주민등록 오류로 추적 실패하고 재차 시도하여 2

시47분30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보고 한 후 2시48분 서초구청장

실의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와 피고발인2 김  모 사이의 전화통화를 완료하

였습니다.11)(증제3호증의 1-3 참조)

- 이어 2시48분10초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는 피고발

인1 송 모에게 통화하여 위 조회결과를 알렸습니다.12)(증제3호증의 1-3 참

조)

◯ 2013. 6. 11. 오후 4시51분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 국장은 조오영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 받

은 후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13) (증제3호증의 1-3 

참조)

- 그리고 피고발인2 김  모는 위 지시에 따라 채 군의 개인정보(가족관계등록

부 정보)를 조회 한 후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조이제 국장에게 유출

하였습니다.14)(증제3호증의 1-3 참조)  

◯ 2013. 6. 25.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6 김 모를 시켜서 채 군과 

그 모친인 임 모씨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습

니다.15)(증제2호증 참조)

- 이 지시에 따라 피고발인6 김 모는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를 찾아가 이들 모

1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1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1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1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1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08.html



자에 대한 ‘구간조회’(출생 연도만 갖고 신원 등을 파악하는 것)를 하였습니

다.16)(증제2호증 참조) 

◯ 2013. 6. 27.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을 시

켜서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17)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

다.(증제4호증 신문기사)

  

◯ 2014. 1. 13.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CCTV를 압수 

수색하였습니다.18)(증제5호증 신문기사) 

- 그런데 이에 앞선 2014. 1. 5. 피고발인4 진익철이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6월11일치 구청장실의 CCTV 영상을 구청간부들과 

함께 미리 돌려보았습니다.19)(증제5호증 참조) 

- 이어 2014. 1. 9.에는 서초구청장의 비서실에서 문제된 당시의 CCTV 화면

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20) 즉, 서초

구청 측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드디스크를 서초구청

장 비서실 내 탕비실에 보관하여 놓았던 것입니다.21)(증제6호증 신문기사)

- 또한 피고발인4 진익철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국장 회의에서 ‘당시 응접실

에서 김 팀장에게 전화를 한 제3자가 밝혀질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

습니다.22)(증제7호증 신문기사) 

- 한편 당시 서초구청장실에는 집무실, 응접실, 비서실에 모두 CCTV가 설치

돼 있지만, 채 군의 정보가 유출된 날은 구청장 집무실의 CCTV만 작동했

1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17)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13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2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2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2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고, 나머지는 꺼져 있었습니다.23)(증제8호증 신문기사)

3. 피고발인1 송 모의 죄책 

가. 피고발인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행위는 국정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입니다. 

1)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 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가) 국정원의 직무는 대공∙국가보안 관련업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사항을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

공, 대정부전복 등 관련)의 수집활동(1호), 그리고 형법상 내란, 외환 등 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성격 및 규모 그리고 업무 특성 등에 비추

어볼 때 정치관여나 직권 남용 등의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 놓은 것입

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위반하여 국

정원이나 국정원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고24),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25)국정원 

2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9036

24)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
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

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EB%B2%95&x=25&y=11#AJAX


직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사실상 강

요하는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 처벌 규정입니다. 

나)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에 위반하여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1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채 군 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부탁한 것은 국정원 정보관으로서의 업무

영역과 무관한 것으로, 이는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직

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국정원 정보관이라는 직권

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정보 유출을 도모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피고발인1 송 모 자신이 유 교육장으로부터 정보유출결과를 받지 못하는 

등 처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국정원법 제19조 제

21항에 의거하여 위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발인1 송 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채 군의 정보를 무단

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런데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2013. 6. 10. 유영환 강남교육

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당시 검찰총장인 채동욱 검찰총장

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개인정보보호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1 송 모가 서초구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 역시도 국정원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

다.

1) 국정원법 위반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2013. 6. 11. 서초구청장실 응접실 안

에 있던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

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1 송 모의 행위는 자신이 국정원 정보관이라

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발인2 김  모 

팀장과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에게 의무 없는 채 군의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들로부터 유출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1 송 모의 행

위는 명백히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

지의 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6. 11.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서초구청장실 응

접실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

로,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2 김  모의 죄책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26)을 보면 등록부 등을 관리하

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하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7조 제1호에서

는 동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는 오케이 민원센터

의 팀장으로서 서초구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

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
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2 김  모가 정보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적어도 2차례 (① 2013. 6. 11. 2시47분 경

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유출, ② 2013. 6. 

11. 4시51분 경 조이제 행정 국장의 지시를 받고 유출)이상 유출한 사실이 분

명하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117조 제1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호27)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조 제1호 벌칙규정을 통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

는 자로, 개인정보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2차례 이상 그 개인정보

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27)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에서 서초구

민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하여 채 군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

로, 이러한 피고발인2 김  모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

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발인2 김  모로 하여금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하게 한 것으로 피고발인2 김  모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채 군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에 연락하여 채 군의 가족

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고 또한 이를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피고발인

3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동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역시 동법 제71조 제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 행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보 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 받은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117조 제3호에 의거하

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6. 피고발인4 진익철의 죄책 

가. 피고발인2 김  모와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초구청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진

익철은 자신의 응접실 내에서 행해진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와 피고발인2 김  

모 팀장 간에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는커녕 묵인하였고, 오히려 피고발인3 성

명불상자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하여 ‘굳이 성명불상자의 존재를 찾을 필요가 

있냐’며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하여28)(증제7호증 참조) 수사를 방해하는 등 위 

범행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익철에게는 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피고발인2 김  모와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

한 공범(방조)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익철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검

2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찰의 압수∙수색이 유력한 2013. 6. 11.자 구청장실의 CCTV 영상을 미리 돌

려 본 점29)(증제5호증 참조), 위 영상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검찰의 압수수색

을 방해하기 위하여 탕비실에 보관하는 등30)(증제6호증 참조)의 수사방해를 한 

점, 이후 채 군의 정보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증제7호증 참조)31)으로 비호한 점을 볼 때 서초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

여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

인4 진익철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책임 있는 공직에 있는 피고발인4 진익철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조한 사

실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위이자, 

국민들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가 아

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3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3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를 시켜서 아무런 권한 없이 채 

군과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한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

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법적으

로 채 모군과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직권을 남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8.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

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초경찰서 반

포지구를 찾아가 채 모군과 임 모씨에 대한 구간조회를 한 자입니다. 이는 채 



모군과 임 모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6은 제71조 제1호에 따른 처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는 경정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서초경찰서 반포지구에 찾아가 불법적으로 채 모군과 임 모

씨에 대한 구간 조회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

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9. 피고발인7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

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채 모군의 동의 없이 채 모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

회한 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유영환 서울 강남교

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모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하도록 시

킨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

다.

10. 피고발인8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

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임 모씨의 동의 없이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로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

유하고 있는 임 모씨의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바 이는 직권남용으



로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11. 결론

피고발인1 송 모의 범행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그 직무 범위를 벗

어나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기 위하여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함부로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의 정보책임자로서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함부로 서초구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바 있으며,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

구청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피고발인2 김  모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초구청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등의 수사방해 행위를 한 바, 이는 그를 신뢰하여 서초구청

장으로 당선시킨 서초구민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범인의 존재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5, 피고발인

6, 피고발인7, 피고발인8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그치

지 아니함을 짐작케 해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

를 걸고 한 치의 의혹 없이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응

분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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